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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제 목 코로나코로나19 치료제치료제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부과부과 방안방안 안내안내

1.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1869(2024.4.19.)

2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코로나19 19 위기단계위기단계  하향하향(경계 → 관심, 5.1.) 결정에 따라 코로나코로나19 19 치료제와치료제와

관련한 변경사항관련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. 

가. 주요 변경사항 가. 주요 변경사항 

   -    - 추진 방향추진 방향 :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

지지하되,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

   -    - 부과금액 부과금액 : 5만원: 5만원(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시 1명분 당 1회 지불) 

     * 단, 의료급여 수급권자.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는 무상지원 유지

   - 추진 체계추진 체계 

     ① 치료제를 조제, 투약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(치료제 담당기관)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징수 

     ②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(상계) 

     ③ 질병청에 반환 

    - 시행 - 시행 : 2024.5.1. ~ 

   

   나. 기타나. 기타 

    -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 관련 안내 및 문의 : 시군구 보건소    

붙임 1.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1부

     2. (참고)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재지정 절차      

※ 붙임자료 다운로드 :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. 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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